
사   업   명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국회의원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예산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국회의원선거관리 241,659 3,800 364,168 280,992 277,122 7,29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국회의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

운영하기 위한 사업

- (선거운동관리)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공보 발송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사업



- (사전‧선상투표관리)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

사전투표소 설비, 사전투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 및 (사전)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투표관리) 원활한 선거일 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투표사무 수행인력, 투표소 

설비·운영을 위한 사업

- (개표관리) 원활한 개표실시를 위해 필요한 개표사무 수행인력, 개표소 설비 등을 

위한 사업

- (계도홍보) 공명선거 문화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후보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위법행위 예방단속)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홍보·신고제보·조사단속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제277조

② 추진경위 : 국회의원선거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226,745 - 30 3,800 280,9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선거관리일반)

선거관리
계획 수립

⇨
인력·시설·장비
등 수급관리

⇨
선거준비상황
지도·점검

⇨
선거관리
결과 평가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당내경선 위탁신청 ⇨ 경선관리계획수립 ⇨
투·개표 시설
및 인력확보

⇨ 경선관리 ⇨ 개표결과 통보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

(선거운동관리)

선거운동
관리계획수립

⇨
관련물품제작,
후보자홍보물접수

⇨ 각종 표지 배부 ⇨
후보자홍보물

발송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사전투표관리)

사전준비 ⇨
사전투표사무
관계자위촉·교육

⇨
사전투표소
설치

⇨
사전투표
관리

⇨
우편투표
접수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투개표관리)

- 투표관리

사전준비 ⇨
투표사무

관계자위촉·교육
⇨ 투표소 설치 ⇨ 투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 개표관리

사전준비 ⇨
개표사무

관계자위촉·교육
⇨ 개표소 설치 ⇨ 개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계도홍보)

계도홍보
계획 수립

⇨
계도홍보
사업추진

⇨
사업결과
평가

정책선거

추진계획 수립
⇨

정책공약개발지원및

정책선거홍보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예방단속
계획 수립

⇨
예방단속장비,
인력수급

⇨
예방단속
활동 실시

정치자금조사
계획 수립

⇨
정치자금

조사인력선발
⇨

정치자금
사용내역 조사

⇨ 보전경비 실사 ⇨ 보전금액 결정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등)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접수

⇨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조치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당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계획 수립

⇨
토론회시설,
장비, 인력확보

⇨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 토론회 실시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등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접수

⇨
선거여론조사등록결과
및보도내용모니터링

⇨
불공정

선거여론조사 심의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등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B-A)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재보궐선거관리 5,349 1,394 1,394 175 163 △1,231 △8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재‧보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   업   명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27조의4, 제277조

② 추진경위 : 재보궐사유발생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 「정치자금법」규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당내

경선을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 170 2,405 1,394 1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선거관리일반)

선거관리
계획 수립

⇨
인력·시설·장비
등 수급관리

⇨
선거준비상황
지도·점검

⇨
선거관리
결과 평가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신청 ⇨ 경선관리계획수립 ⇨
투·개표 시설
및 인력확보

⇨ 경선관리 ⇨ 개표결과 통보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재외선거관리 6,561 7,707 11,205 9,891 2,184 2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및

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

- (재외선거 계도·홍보)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외선거 홍보

- (재외선거 예방·단속) 재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재외선거 인력운영) 재외선거관 파견에 따른 업무·체재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사   업   명

재외선거관리 (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09. 2. 12.)

- 재외선거 실시

․국회의원선거 : 제19대(2012), 제20대(2016), 제21대(2020)

․대 통 령 선 거 : 제18대(2012), 제19대(2017), 제20대(20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428 10,687 7,173 7,707 9,8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사업 수혜자 : 재외선거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위탁선거관리 (1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6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위탁선거관리 199 501 1,685 258 △243 △4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

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

- (새마을금고선거관리) 2025. 3. 12.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안정적 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및 제78조(선거관리경비)

- 주민투표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② 추진경위

- (‘04. 12.)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조합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위탁선거 관리 근거 마련

- (‘14. 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하여 위탁선거 관리

- (‘15. 03.)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동시 실시

- (‘17. 07.) 국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위탁관리(정부 100대 국정과제)

- (‘22. 12.) 시·도 및 구·시·군 지방체육회장선거 동시 실시

- (’25. 03.)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실시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19 179 226 501 25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합, 새마을금고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위탁선거관리 절차 : (위탁단체) 선거관리 위탁신청 →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등

→ (관할선관위) 후보자 등록 → (관할선관위) 투·개표 관리



사   업   명

선거보전금 (1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조사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7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선거보전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보전금 89,728 - 118,531 107,224 107,224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보전금)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의 보전비용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② 추진경위 

- 헌법 제116조에 따른 선거공영제를 근거로 20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보전제도 도입

- (‘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제도 도입

- (‘04. 3. 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상금제도 

도입

-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에 대한 보전

- (‘07. 1.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보전

- (‘10. 1. 25.)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 (‘15. 8.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 (‘20. 1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저장매체 작성비용 보전

- (‘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1,781 - 126,760 - 107,2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각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 청구 → 선관위 비용실사 후 보전·부담금액 지급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사   업   명

선거장비및물품관리 (11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9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선거장비및물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331 36,075 35,756 35,643 △432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적기에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보관·관리(유지보수 등)를 주 목적으로 함. 

- (선거장비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장비 제작 및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함.

- (선거물품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물품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② 추진경위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통합 

보관 및 유지보수 실시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후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물품 통합보관 실시

      - 2019. 선거장비 등의 유지·보관을 위해 선거장비및물품관리

      - 2021~2022. 14개 시·도 선거물품 집중보관 계약 체결 세부사업 예산 신설

      - 2023~2024. 13개 시·도 선거물품 집중보관 계약 체결

      - 2023~2024. 노후화된 내용연수 경과 선거장비 폐기 및 신규장비 제작 장기계속 계약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선거장비 제작의 경우 2023~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485 4,737 2,485 36,075 35,6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당사무지원 (11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사무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정당사무지원 240 239 662 80 ∆159 ∆6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사무지원) 건전한 정당활동 및 정책 정당 기반 조성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정책연구소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세부사업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정당·후원회 등록 등 빈틈없는 법정사무관리를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보고 등 정당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정당 발전을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정치

제도연수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② 추진경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지원 >

- 정당·후원회 등록사무처리 및 회계사무 지원, 정당·후원회의 활동상황 공개

< 정당발전세미나 및 연수회 >

- ’78년 선진국의 정당, 의회 및 선거관리기관 등 견학 시작

- ’05년 시‧도당 간부에게도 연수기회 부여

- ’07년 연수대상국가를 선진지 위주로 확대 실시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 ‘77년부터 정당발전과 공명선거실천방안 등 협의 실시

- ‘97년부터 업무협의회 대상을 후원회까지 확대하여 실시

- 2004. 3. 12. 신설된 (구)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연구 개발기능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9 290 266 239 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후원회, 정책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사   업   명

정당보조금 (113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보조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정당보조금 142,015 47,734 110,074 110,074 62,340 13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보조금) 「정치자금법」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

(보조금의 배분),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② 추진경위

- (’80. 12. 3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상보조금 도입

- (‘06. 04. 28.) 여성추천보조금 신설

- (’08. 02. 29.) 선거보조금 신설

- (‘10. 01. 25.) 장애인추천보조금 신설

- (’22. 02. 22.)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0,812 46,282 143,239 47,734 110,0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 사업 수혜자 : 정당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당보조금 보조

더불어민주당

110,074 100 정치자금법 제25조 ~ 제27조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고보조금 지급준비 중앙위원회 국회 및 정당에 의석수 조회·확인

⇩
② 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위원회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배분대상 정당별로 배분·지급

⇩
③ 보조금 지급 통지·공고 중앙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공고 및 당해 정당에 통지

⇩
④ 보조금 지출내역 확인·조사 중앙위원회 정당 등의 회계보고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⑤ 보조금 반환 및 국고귀속 중앙위원회

정당해산 또는 등록취소시 보조금 지출내역과 그 잔액을 

반환토록 조치(미반환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



사   업   명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131-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1,822 2,414 2,414 1,266 △1,148 △4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 (선거·정당관계자 등 과정) 정당 연수를 통한 당원역량 제고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유권자 과정 등) 주권의식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유권자, 미래유권자 등

연수 실시

- (강사양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 양성 및

선거 교육 등 콘텐츠 개발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및 제14조(선거계도), 제15조의2(선거연수원),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교육․연수방침)

② 추진경위 

- ‘00년 정치교육과 신설

- ‘06년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

- ‘13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연수 확대·강화

- ‘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 ‘18년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과정 확대·운영

- ‘20년 1월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새내기유권자 연수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21 3,521 2,900 2,414 1,2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정당관계자, 유권자, 시민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민주시민교육 >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 전년도 연수 평가결과·정당 연수 수요를 고려하여 연간 교육‧
연수계획 수립

⟱
과정별 계획 수립

․ 연간 교육‧연수계획에 의거 각 연수과정별 세부계획 수립
․ 전년도 설문조사 시 나타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과정별 연수대상 선정 및 
프로그램 등 연수 준비

․ 각 연수과정별 연수대상자 및 프로그램 등 편성
․ 강사 섭외 및 연수용품 등 준비

⟱
과정별 맞춤형 

연수 실시
․ 수요자 맞춤형 연수 실시(연수과정 진행 중 수시 피드백)

⟱
종료 후 설문조사 ․ 각 연수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및 정리

⟱

평가결과 반영
․ 각 연수과정별 설문조사 분석 및 다음년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반영



사   업   명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33-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교육및연구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404 1,474 3,384 1,369 △105 △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선거·정당사무 등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직무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정치제도 연구하기 위한 것임

- (사이버교육·연수) 동 내역사업은 위원회 직원의 직무역량과 기본소양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유지 등을 

위한 것임 



-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동 내역사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선거관리 업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의 실무중심 교육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선거·정치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위원회의 정책분야 외부 대응능력 강화 및 선거

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거·정치제도를 분석 및 연구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사이버교육·연수) 및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96. 2.) 선거연수원 설치

- (‘06. 6.)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09. 11.)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발행

- (‘10. 12.) 전문학술지『선거연구』 창간호 발행

- (‘13. 1.)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신설

- (‘14. 8.)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 (‘15. 9.)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 개편

- (‘16. 8.) 온라인교육포털 구축 및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 콘텐츠 개발

- (‘16. 12.)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발행

- (‘17. 11.) 선거연수원 확대·이전

- (‘19. 7.)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 신설

- (‘19. 12.) 정치관계법규 주요 과목 교육콘텐츠 모바일용 변환

- (‘20. 7.) 각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연구 발행

- (‘20. 12.) 직무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웹표준 동영상 변환·개발



- (‘21. 11.) 전문학술지『선거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 (‘21. 12.) 사이버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313 1,357 1,474 1,474 1,3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교육·연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선)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개발 및 개선대상
콘텐츠 선정

→
콘텐츠 개발(개선)

계획 수립
→

콘텐츠 제작
사업자 선정

→

교육과정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 교육 콘텐츠 검수 →
사이버교육시스템 게시 
및 교육과정 제공

사이버교육시스템  
점검·개선(상시)

→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

교육운영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

교육신청 및 진행 →
교육결과 

보고 및 통보



- 선거·정치제도 연구

(연구관 운영 및 보고서 발간)

 ※ 적용 규정 :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교육 수요조사 및
연간교육계획 수립

(규칙 제4조)
→

세부운영계획 수립
(규칙 제15조)

→
교육생 선발

(규칙 제15조)
→

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6조~25조)

→
교육결과 보고
(규칙 제5조)

연구관 운영계획 
수립

→
직원연구관 지정 및 

과제 선정
→

연구과제 수행
(진행상황 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성과 평가

→ 연구보고서 발간



사   업   명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공명선거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2,741 2,254 3,074 1,354 △900 △3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명선거기반조성) 아름다운 선거 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제도 안내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미래유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 및 

올바른 선거관 확립



-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유권자 주간 홍보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실현수단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한국선거방송) 선거·민주주의 관련 지식기반 콘텐츠 전파로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

-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

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

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5항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홍보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 공직선거법 개정)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의무화

- (‘02. 1. 1자 직제개편) 신설된 시·도 홍보과 및 구·시·군 홍보계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

- (‘04. 3. 정치자금법 개정)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로 정치자금 모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 대두

- (‘05. 8.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의무 부여

- (‘16. 10.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재구축) 기부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20. 1.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선거체험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시홍보 필요

- (‘21. 1. 정치자금법 개정) 후원회 지정권자 대폭 확대로 정치후원금센터 규모 개편 필요

- (‘22. 11.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시 지방의회의원도 상시후원회 운영 가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916 3,283 2,842 2,254 1,3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조사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위법행위예방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10,215 12,002 11,618 10,947 △1,055 △8.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 예방․안내활동 및 엄중 조사·

조치 등을 통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위법행위예방단속)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유도 



- (정치자금조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로 정치자금회계 투명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직선거법」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공직선거법」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공직선거법」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정치자금법」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정치자금법」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정치자금법」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중앙선관위훈령」제463호(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신설로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 부여(1997. 11. 4.)

- 정당 및 정당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업체까지 조사확대(2002. 3. 7.)

-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관련 범죄까지 조사 확대(2004. 3. 12.)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 확대(5천만 원 → 5억 원)(2006. 3. 2.)

-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시조사 체제 도입(2006. 5. 3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2008. 2. 29.)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설치·운영(2014. 1. 1.)

- 정치자금조사 사업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 통합(2016. 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2018.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184 14,379 11,463 12,002 10,9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개모집 ⇨ 선발·심사 ⇨ 위촉·운영
○ 광역조사팀 운영

- 시·도별 구성 ⇨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정황 파악 ⇨ 중대선거범죄 조사·조치
○ 단속직원 (위탁)교육

- 교육계획 협의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결과통보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 포상금 심사·결정(포상금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 정치자금조사

- 위법행위예방활동 ⇨ 회계보고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조치 



사   업   명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1133-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556 412 1,075 784 372 9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참관 운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응하여 세계 선거제도 발전과 

민주주의 확산 공고화에 기여

- 대한민국 선거·정치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선거관리 기법을 전세계와 공유

-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 점검



□ 선거관리역량강화연수

-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동반성장’을 위한 ODA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굿 거버넌스’ 구축

-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지식·경험 등을 공유, 전파하여 후발 민주국가 선거관리 역량강화

-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한국의 국격 제고 등

- 선거관리 역량 강화 및 선거법제 개선 지원을 위해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과정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등의 의무)

② 추진경위 

- (`06.05.) 외국선거관계자 대상 초청연수 실시(KOICA 공동주관)

- (`12.01.) 중앙선관위 ODA예산 편성

- (`13.10.) 중앙선관위 주도 A-WEB 창설 및 사무처 국내 유치

- (`14.0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4.0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운영

＊임기만료 공직선거 실시되는 해마다 국제선거참관단 초청

(`16 제20대 국선, `17 제19대 대선, `18 제7회 지선)

※코로나19로 `20 제21대 국선, `22 제20대 대선은 사이버 참관 실시

- (`16.01.) 중앙선관위 보조사업으로 A-WEB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3.01.) 중앙선관위 직접사업으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34 444 574 412 7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선거위원회 또는 선거관계자)

3) 사업 집행절차

-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연수
수요조사
실시

→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연수 실시

→

사업 평가

N-2년 N-1년(3월) N년(1월) N년(3∼10월) N년(11월)
무상원조시행
계획작성지침
(외교부)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무조정실)



사   업   명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35-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06 116 247 102 △14 △1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 불공정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운영

- (불공정선거보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관리 및 모니터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 및 심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한 인터넷언론사, 주요 포털사 등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의무),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2004. 3. 12 「공직선거법」개정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제정

- 2004.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80 116 116 116 10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선거방송토론 (1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방송토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방송토론 459 474 930 358 △116 △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 운영) 동 내역사업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진행을 위해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임

-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동 내역사업은 정당의 정견·정책 홍보 기회 제공 및 정당 간의

정책 비교·검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법」제39조(정책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04. 3.)「공직선거법」개정으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 (`05. 8.)「정당법」개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

- (`05. 11.)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 (`14. 3.)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토론회 개최

- (`17. 8.) 고등학생토론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18. 9.)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대학생 및 고등학생 통합) 개최

- (`21. 11.)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온라인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533 489 474 474 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7) 사업 집행절차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추진절차 절차내용

➀ 기본계획 수립
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➁ 토론주제 공모·선정
토론주제 외부 공모 및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한 선정

⇩

➂ 참가팀 접수·선발 고등학생부 및 대학생부 접수

⇩

➃ 예선·본선 개최 예선·본선 개최

⇩

➄ 결승전 개최 결승전 개최

⇩

➅ 결과보고 대회 결과보고 및 평가

정당정책토론회

추진절차 절차내용

➀ 기본계획 수립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➁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일시·
장소 결정

⇩

➂ 초청정당 선정
「정당법」제39조에 의한 초청

정당 선정
⇩

➃ 토론주제 수집
정당 및 기관·단체 등을 
통한 토론주제 수집

⇩
➄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➅ 사회자 선정 사회자 선정

⇩
➆ 질문사항 선정 질문사항 선정

⇩

➇ 설명회 개최
참석자 발언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➈ 토론회 진행 정당정책토론회 진행

⇩

➉ 결과보고
정당정책토론회 결과보고 

및 평가



사   업   명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여론조사심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여론조사심의 249 300 394 293 △7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을 통해 중앙 등록관리시스템 

및 언론매체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보도내용의 상시 모니터링과 심의·원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선거여론조사 사전 차단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를



운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등록관리시스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법정사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인력 육성 및 불법선거

여론조사 조사·조치를 하고 정당·언론사·선거여론조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② 추진경위

- (‘14.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

- (‘15. 12.) 선거여론조사 신고·등록 상시화,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 확대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

- (‘17.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선거여론

조사기관 등록제,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과태료 부과권 등 새로운 업무 대폭 추가

- (‘19. 7.)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접촉률 도입,

응답자 특성표 및 가중값 배율 등 강화

- (’21. 12.)「선거여론조사 기준」의 현실적 개정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제고(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권고 무선 응답비율 규정 등을 신설·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270 270 300 300 2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법 제108조③)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법 제108조의2②)
⇨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법 제108조⑦)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법 제108조⑥)

심의대상

⇨
심의위원회 사무국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사무국

1. 이의신청
(법 제108조➃)
(법 제108조➈2)

2. 자체 모니터링

신청서 접수
요건 심사

심의안 작성
위원회의 소집통지

심의·의결
→ 긴급·경미사항은 

서면의결
(법 제8조의8➆)

결정사항 통지 및 
조치

<이의신청인>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 

보완요구를 받은 자

(필요시)

- 의견진술 기회부여

- 자문·전문위원 

의견개진

불법선거여론조사 

예방·안내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대상:정당, 후보자, 
선거여론조사기관·
단체·협회, 언론사 등

- 시기 : 수시
-내용:선거여론조사 
관련 법규, 기준 등

조사단서 
포착

사전준비
조사자료 
수집·분석

조사실행
조사종결 및 

조치
자체모니터링 등 

정보수집, 
신고·제보, 

언론보도 내용파악

범죄사실 특정 
및 적용법률검토, 
조사방법·전략

수립 등

자료수집·정리
자료제출 요구

여론조사 
자료분석·활용

현장조사 및 
문답서 등 

징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치종류 결정 
및 조치



사   업   명

인건비 (7101-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소속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09,038 217,302 216,405 216,626 221,5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1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위원회기본경비 14,446 16,298 16,787 15,383 △915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기본경비) 관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826 15,230 15,837 16,298 15,3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제지원및법규운용 (7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법제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1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20 497 664 442 △55 △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치관계법제지원 및 행정쟁송) 국회 입법지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거·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국가·선거·행정소송,

인사소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비·대응으로 선거행정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통일적이고 신속·정확한 법규안내를 위하여 공직선거·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규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선거안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2조(법제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제11조(법제국)

- 「공직선거법」제219조(선거소청),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및「행정심판법」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위원회 창설부터 소관 법률 제ㆍ개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시 제출

- 선거·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06년 전화·방문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대국민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안내센터 설치

- ‘06년 10월 국회의원 등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등을 위한 의정지원과 설치

- ‘09년 7월부터 법규안내 T/F팀, ‘10년 1월부터 법규안내센터로 개편

- ‘13년 법규안내센터와 법규해석과를 해석과로 통합·운영 

- ‘18년 선거안내센터 설치 

- 정치관계법 법규운용자료(’08, ’12, ’14, ’16, ’17, ’19, ’22)·공직선거법 해설서(’14,

’16, ‘20)·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18, ’22) 등 작성·발간

- 「시·도 법규운용 담당자 워크숍」개최(’15∼’18) 및「법규 운용능력 경시대회」

개최(’13∼’14, ’17∼’22)

- ‘23년 의정지원과와 선거안내센터를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로 통합·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04 392 451 497 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①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준     비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규 개선방안 마련
⇩

② 의견 수렴 법제과
정당,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및 관련 

부처 등 의견 반영
⇩

③ 의견 제출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선거관리

위원회법 제17조)
⇩

④ 입법 지원 법제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등 입법지원 활동(국회법 제44조)

② 행정쟁송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선거소송 제기 -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등 제기
⇩

② 소송 등 수행 위원회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작성 등 사무추진 
⇩

③ 피드백 위원회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제반사항 관리 



③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질의접수 위원회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정치관계법 질의 접수
⇩

② 질의검토 위원회 법령, 운영기준, 선례 등에 따라 질의 처리
⇩

③ 질의회신 위원회 질의자에게 질의 회신
⇩

④ 공유 및 안내 위원회 위원회, 정당, 단체 등 질의회답 공유 및 안내 



사   업   명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관리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역량 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 (직원 상시학습)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상시학습 실시

- (사무능률 제고)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조직역량 강화 : 자체 시행계획

- 직원 상시학습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사무능률 제고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등

② 추진경위 

- (’83) 연구분임 운영 시작, 시·도위원회 책임하에 권역분임 자율적 구성·운영

- (‘09) 상시학습 운영지침 제정·시행

- (’13) ‘제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데이터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00 890 845 803 6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수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전문성강화 특화사업 

□ 제안사무 관리 업무흐름도

추진계획 제출

[시‧도] ➠ 타당성 심사

[기획재정과] ➠ 사업추진 및 결과제출

[해당 시‧도] ➠ 우수사례 선정

[기획재정과]



사   업   명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인사과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11 7132 34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443 539 844 412 △127 △2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선거관리 및 법규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능력검정,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공개경쟁·경력채용을 통한 선거관리 인력을 적기

확보하여 원활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능력검정시험 및 승진시험 등 관리) 5급 승진을 위한 능력검정시험, 심사승진 등 실시

- (역량평가 전문교육 및 채용 관리) 5급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전문교육,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한 적기 인력 충원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제은행 보완비용 부담 등



- (법규운용담당 전문교육 관리) 시·도 및 구·시·군 법규운용담당자 실무연수 실시 등을

통한 법규운용의 전문성 제고

-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로 인사·보수·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체계적인 정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8조(신규채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조의3(역량평가 운영), 제3장(시험)

② 추진경위

- ‘09년부터 6급 행정직 공무원의 5급 심사승진을 위한 능력검정시험과 공개경쟁

심사승진제도 실시, ’16년 제한경쟁심사승진제도 도입 및 ‘24년 업무실적심사

승진제도 도입

- ‘13년부터 실시한 5급 역량평가 심사승진을 ’24년부터 역량평가 교육 이수제로 변경

- 인터넷선거보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 등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실시

- ‘11년부터 법규운용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법규운용 담당자 대상 법규운용능력 함양교육 실시

- ‘15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7․9급 공채시험 문제은행 보완․

선정비용 부담(인사혁신처 요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06 506 539 539 4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능력검정시험 등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 실시 →
승진대상자 

순위작성
→ 승진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시행 → 합격자 결정 → 임용

□ 법규운용담당 전문 교육

교육대상자 및 일정 확정 → 운영 방안 결정 → 교육 실시



사   업   명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7132-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2,112 2,311 7,455 1,442 △869 △3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물관리) 기록물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수집·관리·보존·활용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도서를 효과적으로 수집‧정리‧보관하고 도서관 서비스와

Web-DB를 통해 선거‧학술자료를 제공하며, 선거 및 정당자료의 수집·사서편찬·

전시 운영 등을 통해 선거역사를 기록·보존·전파

- (선거기록관 건립) 선거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영구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참여·소통형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도서관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 규정」, 「선거‧정당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사‧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② 추진경위

○ (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2005. 11.)
- 주요기록물 및 선거행정박물 등 DB구축(2006 ~ 2022)
- 탈산장비 및 비전자기록물 RFID시스템 도입(2020)
- 기록물관리요원 양성 및 교육(2006 ~ 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보존서고 설치(2005, 2010) 및 이전·확대(2019)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 선거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게시(2007. 1. ~ )
- 도서관리시스템 도입(2009)및 Web-DB 및 전자책 서비스 개시(2013.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2019)
- 선거도서관 개관 및 RFID도서관리시스템 도입(2020. 5.)
- 도서관법 적용 대상 시설 인정(2023)



- 국회도서관 (2022. 8.)·헌법재판소도서관(2023. 5.) 업무협약(MOU) 체결

- 「선거·정당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규정」제정(2007. 11.)
- 「선거·정당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개정(2021. 2.)
- 선거·정당 행정박물자료 공개 구입(2021 ~ 2022)
- 대한민국 선거사(1～8집)·정당사(1～7집) 발간(1973 ~ 2022)

○ (선거기록관 건립)
- 건축 부지 확보(2019)
- 선거기록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2020. 2.)
- 선거기록관 건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2020. 3 ~ 2021. 11.)
- 선거기록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2. 10)
- 디지털 선거기록관 서비스포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3. 3 ~)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92백만원 

사업명/연도 2024 2025(안) 2026(안)
선거기록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349 1,934 1,209

- 사업기간 : 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94 1,966 2,166 2,311 1,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록물 관리(기록물 DB 구축)

기록물 반출 → 기록물 해철 → 기록물 보수 → 기록물 분류 → 면표시→ 기록물 정리검증 → 
기록물철 색인입력 → 디지털작업(스캐닝, 인코딩) → 기록물건 색인입력 → 색인검증 → 기록물 
재편철 및 제본 → 시스템 업로딩 및 서가 배치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선거‧정당자료 구매‧복제)



공모 및 접수 → 자료구입위원회 개최(선정·평가·심의) → 구입 예정자료 화상공개 → 계약 및 인수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도서 편찬)

편찬위원회 및 실무단 구성 → 원고 집필 → 교열‧감수 → 발간‧배부

- 선거기록관 건립

- 개관 준비 : 건축 기본·실시 설계 → 착공 → 준공 → 내부설비(시설·장비) → 개관
  ※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
- 운영시스템 개발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시스템 개발·구축(1·2·3차) 
- 주요핵심사업 추진 : 보존기록물 정리 ·기술, 검색도구 제작 및 컨텐츠 개발 등



사   업   명

국제교류협력(7132-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5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국제교류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국제교류협력 1,082 1,045 1,597 1,130 85 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울국제선거포럼) 위원회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거제도 및 

관리 기법 공유를 위해 각국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연례 주최

- (국제 교류) 선거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발제 지원 및 외국과의 선거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 (A-WEB 운영지원)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안정적 정착 및 활동·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선거2국) 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선거2국) 제4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제1·2·3항

➁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4.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5.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7.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8.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9.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➃ 재외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21.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2. 선거참관 등 외국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5.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26. 후발 민주국가 정치관계법제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7. 선거전문가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선거관리위원회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사항 
29.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➀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➁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➂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A-WEB 헌장 제24조(사무처 운영비)

② 추진경위

○ 외국 선거참관 정례화(’07. 01.)

○ 국제교류전문인력 선발·양성(’08. 01.)

○ A-WEB 창설 및 대한민국 사무처 유치(’13. 10.)

○ A-WEB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01.)

○ 연례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시작(’15. 05.)

○ A-WEB 운영지원비 국제교류협력 예산에서 지원(‘14 ~ ’15)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으로 이관(‘16. 01.)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에서 국제교류협력(7132-345)으로

이관(’20. 0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1,136 1,187 1,108 1,045 1,1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외국 선거기관 관계자 및 A-WEB 회원국가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무처가 소재한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은 사무처의 건물 임차 및 관리, 사무처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WEB

운영지원
보조

세계선거

기관협의회

(A-WEB)

912 10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사업 집행절차

< 국제교류협력 활동(자체 시행계획에 의함) >

외국기관의 초청 

또는 자체 선정
→ 세부계획 수립 →

회의 참석·참관

등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 A-WEB 운영지원 >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중앙선관위
(912)

=>
(912)

세계선거관리기관협의회
(912)



사   업   명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7132-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감사관실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7132 347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기관운영지원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정부안(B) (B-A)/A

감사활동및

공직윤리확립
139 180 446 164 △16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사활동) 동 내역사업은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관행·조직문화를 개선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임.

- (공직윤리확립) 동 내역사업은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신고·공개로 청렴공직 이미지를

조성하고,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정기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특정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기강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일상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의2(감사요원 교육)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감사의 대행)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감사우수공무원 등의 선정)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직무감찰)

ㅇ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ㅇ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ㅇ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ㅇ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ㅇ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ㅇ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ㅇ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ㅇ 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ㅇ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ㅇ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ㅇ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② 추진경위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라 각급위원회 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

ㅇ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병역신고 심사

ㅇ 각종 비위행위의 예방 및 조사활동 

ㅇ 청원심의회 운영

- 2020년 청원법 전면개정으로 청원심의 강화 및 온라인청원시스템 등 공개청원이

도입되어 이를 반영한 2022. 12. 23.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190 180 180 180 1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감사대상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감사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 ⇨
재산심사결과 상정·

심의 및 과오신고자 

조치(보완, 경고, 징계

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확인요청

(취업승인신청) 등
⇨ 확인요청사항 등 

의견서 작성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 ⇨ 취업심사 

결정(과태료 등 

제재조치 포함)

① 감사활동 내역사업

○ 감사대상 선정 : 최근 정기감사 미수감 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감사 시기, 감사반원 등 결정

○ 감사 실시 : 계획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 감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감사우수공무원 선정·

시상, 물의사례 처분

② 공직윤리확립 내역사업

  - 재산등록심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청원 
접수 ⇨ ○ 일반청원

○ 공개청원 → 공개여부  결정심의 ⇨ 청원
조사 ⇨ 청원

심의회
개최

⇨ 결과
통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 구성 : 총 13명으로 구성(위촉위원 9명, 임명위원 4명),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임명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 운영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확인·업무취급 승인 등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로 개최

③ 청원심의회 운영 내역사업(신규)

○ 근거 : 「청원법」 제8조

○ 구성 : 중앙 7인, 17개 시·도 5인으로 구성

○ 운영 : 청원법 전면개정 및 2022. 12. 23. 규칙 제정으로 청원심의 강화 및 온라인청원

시스템 등 공개청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도입·운영



사   업   명

차량및물품관리 (7132-34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9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차량및물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량및

물품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국
김동현 서기관 강중원 김성민

총무과 02-3294-0820 02-3294-0822 02-3294-08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차량및물품관리 1,438 1,545 1,545 1,565 987 △558 △3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한 행정장비(차량)의 적기교체로 선거지원 업무능률 제고 

-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난방기, 복사기 등 보급 및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차량의 교체)

-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조달청 고시 제2021-38호(정수관리 대상물품) 및 제2021-41호(내용연수)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7조의2제1항제7호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73.~)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1,520 1,500 1,500 1,545 9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사업 집행절차 : 공용차량, 정수물품 등 교체시기 도래 시 물품 구입



사   업   명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13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정보자료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2,699 13,957 16,874 19,500 5,543 3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산운영경비) 정보시스템의 안정화․연속성 확보로 효율적인 선거행정 업무환경 

조성, 선거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대국민 신뢰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행정전산장비 도입

- (정보통신망 운영 개선) 선거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선관위 통신망 회선비

- (정보기반보호 강화) 사이버 위협 대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및 제14조(복구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추진경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05년 : 선거정보통신시스템, ’12년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22년 온라인투표시스템)

- ’12년 위원회 자체통신망(선거정보통신망) 구축

- ’13년 재해복구시스템(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16년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 ‘18년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 ‘20년 선거정보센터 이전(서울시 관악구 → 과천시)

- ‘21년 재해복구센터 구축(대전시 서구)

- ‘22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ISO27001/27701) 인증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432 10,746 12,828 13,957 19,5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및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정보화 업무지침)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② 사업계약 체결 : 계약의뢰 및 사업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③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시스템 운영사업계약 체결



사   업   명

위원회운영 (7132-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1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위원회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위원회운영 1,721 2,257 2,340 1,761 △496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운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 중앙, 17개 시·도, 25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12조(위원의 대우)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

제5조 (안건검토수당)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정

-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99 1,849 1,849 2,257 1,7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위원회의 개최,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사   업   명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

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2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연수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연수원운영 1,944 2,106 2,129 2,001 △105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연수원운영) 선거·정당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한 선거연수원을 적정하게 운영

하기 위한 것임

- (청사 유지·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연수원의 교육·연수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사관리 인력(시설관리·환경미화·식당보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비품의 확충·보완을 위한 것임  

- (교육환경 개선) 동 내역사업은 선거연수원에서의 교육·연수의 효과 및 교육·연수생들의

만족도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교체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청사 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편의시설)

-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68. 10.) 준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청사로 사용)

- (’96. 05.) 선거연수원 개원(종로)

- (’12. 12.) 수원청사 재산 유상관리전환

- (’17. 11.) 수원청사 개원

- (’17~’18)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등 설비

- (’19~’23) 청사단지 정비,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공간 조성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719 1,923 2,076 2,106 2,0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청사 유지·관리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교육환경 개선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산 책정)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책정 →
(사업 추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리원 등 청사인력 운영 등
→

(사업 수행) 선거연수원 →
(사업 완료)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검수 후 대가 지급

(예산 책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책정 →
(사업 추진) 교육·연수 환경 개선 사업 
및 교육 물품 구입·교체, 교육시설 

공사 실시 등
→

(사업 수행) 선거연수원 →
(사업 완료)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검수 후 대가 지급



사   업   명

청사관리 (7132-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청사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청사관리 21,424 24,539 26,738 23,959 △580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시설보수) : 노후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 (청사유지관리)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 유지관리

- (청사관리인건비) : 공무직 봉급, 피복비, 급식비 및 법정 보험료 운영 등

- (사회복무요원관리) :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병역법 제31조, 제75조의3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53조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관위 창설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적정한 선거업무 환경 조성

○ 각급위원회 청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반 마련

○ 사회복무요원 봉급, 급량비,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922 21,220 22,331 24,539 23,9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공무원 등 

3) 사업 집행절차

청사유지·관리
유지·보수
수요 발생

⇒
업체선정 및
공사 시행

⇒
유지·보수

완료 및 관리

청사 관리용역
전문업체 위탁

통신, 승강기, 조경
위탁관리 수요 발생

⇒
전문업체 
위탁계약

⇒
전문업체
위탁관리



사   업   명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7136-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0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위탁선거관리 482 568 1,477 563 △5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투표기반조성) 공직선거, 주민투표 등 온라인투표 단계적 도입 기반 조성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대국민 안내홍보 및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한 온라인

투표 운영 기반 조성

-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

-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② 추진경위

- (‘04. 07.)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13. 10.) KT와의 협약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제공

- (‘18. 01.) 온라인투표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18. 12.) 공공영역 대상 서비스 제공목적 온라인투표시스템 자체구축

- (‘19. 10.)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 (‘20. 05.)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21년부터 5개년간 추진)

- (‘21~’22)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추진(과기부 지원)

- (‘22. 11.)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97 531 531 568 56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당, 초·중·고등학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투표 이용절차 : (이용기관)서비스 이용신청→(관할선관위)협약체결 및 이용승인

→(이용기관)투·개표 관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선거정보시스템구축 6,778 6,273 7,678 6,27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와 대국민 선거정보서비스 제공

-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통하여 선거정보시스템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임.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 조성과 장애 

사전예방 등을 위해 최신 기술 표준 적용 및 문서 생산‧공유 기능 강화 등 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동 내역사업은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운영을 통해 사전

투표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임.

사   업   명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정보자료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2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동 내역사업은 대국민 알권리 보장 및 공익 활용성 

증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② 추진경위 

- 2007년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ISP) 수립

- 2008년 : 위원회 정보화 통합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2009년 : 재외선거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12.)

- 2009년 : 재외선거 및 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12. 24.)

- 2012년 :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29.)

- 2014년 : 전국단위 최초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5년 :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8. 13.)

- 2015년 : 영구명부제 및 사전투표 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12. 24.)

- 2016년 : 제도개선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

- 2017년 :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관리

- 2018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재․보선 확정상황 공개

- 2019년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마련

- 2020년 : 위원회 개방포털시스템(LOD 서비스 포함) 구축·운영

- 2021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603 6,144 6,902 6,273 6,27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시스템 운영

사업계약

 체결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② 사업계약 체결 :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③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검수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사   업   명

예비금 (7137-4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7 43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예비금 예비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요구안 확정(B) (B-A)/A

예비금 235 260 260 196 △64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예비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국회·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비

-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정당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관리활동

경비, 선거대책경비, 대외기관 활동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 

또는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부족한 경비 등에 활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60 260 260 260 1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예측하지 못한 소요, 부득이한 사업추진 소요 등 발생 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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